
신경차단술의�산정기준

[질문]

신경차단술의 인정 가능한 횟수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 

 
[답변]

-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,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

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, 적정치료기간

등을 감안하여 고시 제2023-242호 「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」에 따라 산정되고,

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.

�
-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~3회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

소정점수의 100%를 15회 초과시는 50%(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)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.

�
- 다만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주

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하며, 「바25자 척추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-

후지내측지」와 「바25차 척추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-추간관절」은 2주 이상의 간격을

두고 실시하여야 합니다.

�
- 또한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

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대상포진후통증 등 일부 통증을

제외하고는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.

 

 
[관련 근거]

「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」 (고시 제2023-242호, 2024.1.1. 시행)

급여기준 2024-03-05 1,841



스크랩 � 목록

인플루엔자�환자의�격리실�입원료 도수치료이전글 다음글

javascript:settingScrap('%EC%8B%A0%EA%B2%BD%EC%B0%A8%EB%8B%A8%EC%88%A0%EC%9D%98 %EC%82%B0%EC%A0%95%EA%B8%B0%EC%A4%80');
https://www.hira.or.kr/common/print.jsp?pgmid=HIRAA010006011000&brdScnBltNo=4&brdBltNo=47478
https://www.hira.or.kr/common/print.jsp?pgmid=HIRAA010006011000&brdScnBltNo=4&brdBltNo=47480

